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인천지역(본점) 중소기업
- 인천지역 내 공장등록(본점)을 완료하였거나 공장가동중임을 증명가능한 중소기업
- 개발 완료된 제품디자인 결과물 (시방서, 도면 등) 보유 중소기업

- 사업자등록증명원 : 본점 소재지 확인 (인천인 경우만 인정)
- 공장등록증 : 소재지 확인 (인천인 경우만 인정)   ※ 공장면적 500㎡ 이상일 경우 공장등록증 필히 제출
- 건축물대장 : 공장면적 500㎡ 미만의 경우 공장등록이 안되었을 시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경우 인정(인천인 경우만 인정) 
                       ※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

- 금형제작(시제품제작) 능력 및 시설을 보유한 국내 제작기업


